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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사 항■. 일 반 사 항■. 일 반 사 항■. 일 반 사 항

1. 목적 

 본 교육자료는 각 분야의 해당법규를 토대로 압력용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각 PART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 관련 법규SITE 

 산업안전공단       www.kosha.net

 한국가스안전공사   www.kgs.or.kr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인.허가site        www.inherga.com

■. 관 련 법 규■. 관 련 법 규■. 관 련 법 규■. 관 련 법 규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

 1) 정의

2) 압력용기 제외대상

3) 압력용기의 기하학적 범위

  2.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2.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2.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2.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1) 1종 압력용기

2) 2종 압력용기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

1) 갑종 압력용기

2) 을종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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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조)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조)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조)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압력용기(고시 제15-1-3조)

1) 압력용기란 ?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2 kg/cm2 이상2 kg/cm2 이상2 kg/cm2 이상2 kg/cm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0kg/cm2 이상10kg/cm2 이상10kg/cm2 이상10kg/cm2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2) 압력용기 제외제외제외제외(다음 각호에 열거한 용기는 압력용기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용기의 제조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 규칙별표 10 참조

 나. 설계압력(kg/cm2)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40.040.040.04 이하인 용기

ex) 설계압력:3kg/cm2,  volume:0.17 m3   --> 3 x 0.17 = 0.51 이므로 압력용기임.

ex) 설계압력:0.5kg/cm2,  volume:0.06 m3   --> 0.5 x 0.06 = 0.03 이므로 비압력용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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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펌프, 압축장치(냉동용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lator)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용기

 라.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마.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바.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mm(호칭지름 12B 상당)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D/d)가 2.02.02.02.0을 초과하는 것.

ex) D = 250, d = 114 일 경우  --> 250/114 = 2.2 이므로 비압력용기임.

 사.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mm이하150mm이하150mm이하150mm이하인 용기

3) 압력용기의 기하학적 범위

 가. 용접으로 배관과 연결하는 것은 첫 번째 용접이음매까지

 나. 플랜지로 배관과 연결하는 것은 첫 번째 플랜지이음면까지

 다. 나사결합으로 배관과 연결하는 것은 첫 번째 나사결합부까지

 라. 그 밖의 방법으로 압력용기와 배관을 연결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음부까지

4) 기타

 - 압력용기에 직접 용접부착된 지지구조물, 러그, 패드등은 압력용기등의 본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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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압력용기

1)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kg/cm2)과 내용적(m3)을 곱한 수치가 0.040.040.040.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가. 증기 기타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대기압대기압대기압을 넘는 것.

  나. 용기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대기압대기압대기압을

      넘는 것.

  다. 용기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

      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대기압대기압대기압을 넘는 것.

  라. 용기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대기압대기압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2) 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2kg/cm2를 초과하는 기체2kg/cm2를 초과하는 기체2kg/cm2를 초과하는 기체2kg/cm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가. 내용적이 0.04 0.04 0.04 0.04 m3 이상인 것.

  나. 동체의 안지름이 200200200200 mm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안지름이 300 mm 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 1000 1000 1000 mm 이상인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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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3. 산업안전보건법의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등으로서 사용압력이 0.2 kg/cm2G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kg/cm2G)과 용기 내용적(m3)의 곱이 1 이상1 이상1 이상1 이상인 것.

  (단, 정기검사는 사용압력이 2 kg/cm2G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갑종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및 설계압력이 10101010 kg/cm2G 을 초과하는 공기저장탱크

2) 을종 압력용기

 : 갑종 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용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사항.

<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1)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모든 사업장의 공기 및 질소저장 탱크 등으로서 사용압력의 값

   (음의 압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게이지 압력으로 0.2kgf/cm2(20kpa)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단위 : kgf/cm2)과 용기내용적(단위 : m3)의 곱이 1 이상인 압력용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1항의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흡수, 증류, 건조,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분리, 이송,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가열기, 흡수탑, 추출탑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원자력 관계의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 사용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판형 열교환기, 핀형 공기냉각기, 유압실린더 및 수압실린더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중 사용압력이 210kgf/cm2G(21MPa) 이상의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더욱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도록 이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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